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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 고시 제2025-212호

여수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 및 

「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고

시합니다.

2025. 5. 1.

여   수   시   장

1. 사업시행지 위치(변경없음): 여수시 광무동 477-2번지 일원

2. 사업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
가. 종 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 2-282)사업

나. 명 칭: 여수시 광무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(변경)

가. 면 적: 기정) 1,728㎡ → 변경) 1,729㎡ 증) 1㎡
나. 규 모: L=205m, B=8m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)

가. 성 명: ㈜해덕 대표이사 김형현 → 김형현, 오태검

나. 주 소: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, 202호(치평동, 랜드피아오피스텔)

5. 사업시행기간(변경) :  기정: 2020. 6.30. ~ 2024.12.31.

 변경: 2020. 6.30. ~ 2025.12.31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․지번․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

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․권리자의 성명․주소(변경): 붙임 

7.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: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

여수시로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

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(☎061-659-4011)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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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․지번․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

세 및 그 소유자․권리자의 성명․주소

○ 토지조서(변경)

일련
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

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
공부상
면적

편입
면적 성명 주     소 성명 주  소

권리의 
종류 및 

매용
기정 계 28필지 1,953 1,728
변경 계 29필지 1,729 1,729

1
기정 광무동 477-2 전 384 384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변경 광무동 477-2 전 382 382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
2
기정 광무동 483-1 전 77 76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변경 광무동 483-1 전 76 76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
3
기정 광무동 485-1 전 139 134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변경 광무동 485-1 전 135 135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
4
기정 광무동 487-1 전 236 224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변경 광무동 487-1 전 225 225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
5 기정 광무동 488-8 대 1 1 나현호 전남 여수시 광무남1길24-1(광무동)

6
기정 광무동 489-7 전 152 143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변경 광무동 489-7 전 142 142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
7 기정 광무동 489-9 대 25 25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8 기정 광무동 489-10 전 21 21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
9 기정 광무동 495-14 종 63 63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변경 광무동 495-14 종 62 62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
10 기정 광무동 495-15 대 1 1 박미례문행섭 여수시광무동 495-2여수시 광무동 491

11
기정 광무동 496-7 전 105 95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변경 광무동 496-7 전 100 100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
12
기정 광무동 496-9 전 116 115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변경 광무동 496-9 전 115 115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
13
기정 광무동 496-11 전 101 91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변경 광무동 496-11 전 92 92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
14 기정 광무동 513-8 도로 31 31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
15 기정 광무동 513-9 전 9 9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)

16 기정 광무동 513-11 전 25 25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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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
기정 광무동 513-12 도로 19 19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변경 광무동 513-12 도로 18 18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
18
기정 광무동 514-3 전 84 80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변경 광무동 514-3 전 79 79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
19
기정 광무동 515-3 대 122 119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변경 광무동 515-3 대 119 119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
20 기정 광무동 515-5 도로 17 17 김재련 전남 여수시 광무동 517

21 기정 광무동 516-7 도로 9 9 김소군 동정

22 기정 광무동 516-9 전 16 16 ㈜해덕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,202호(치평동,랜드피아오프스텔)
23 기정 광무동 516-10 대 5 5 ㈜해덕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,202호(치평동,랜드피아오프스텔)

24
기정 광무동 495-8 전 17 1 윤수명 여수시 광무동 495-13

변경 광무동 495-16 전 1 1 ㈜해덕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,202호(치평동,랜드피아오프스텔)

25
기정 광무동 495-12 전 66 5 윤수명 여수시 광무동 495-13

변경 광무동 495-17 전 4 4 ㈜해덕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,202호(치평동,랜드피아오프스텔)

26
기정 광무동 496-4 전 108 17 ㈜해덕 광주광역시 광산구평동로803번길117-34(용동)
변경 광무동 496-13 전 16 16 ㈜해덕 광주광역시 광산구평동로803번길117-34(용동)

27
기정 광무동 515-2 도 3 1 김재련 전남 여수시 광무동 517

변경 광무동 515-6 도 1 1 김재련 전남 여수시 광무동 517

28 기정 광무동 515-4 대 1 1 ㈜해덕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로803번길117-34(용동)

29 신규 광무동 496-6 전 1 1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율로40 (문현동,부산국제금융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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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 고시 제2025-213호

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승인 고시

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

법률」제17조, 제19조의 2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「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」제2조에 따라 실

시계획(변경)승인하고 그 결과를 고시합니다.

2025. 5. 1.

여   수   시   장

1. 사업의 명칭(변경없음):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부지조성공사

2.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(변경)

가. 성 명: 이일산업(주) 대표 박병헌, 원명운 → 박병헌, 이중형

나. 주 소: 여수시 삼동로 27-9

3. 사업의 목적 및 개요(변경없음)
가. 사업의 목적: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석유정유 및 화학공장에서 발생되는 원료로 아이소

파라핀, 및 디아로마틱 용제, 친환경 가소제, 소형항공기 연료 및 보일러 
연료유 등을 생산하는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함.

나. 사업의 개요: 43,253.2㎡

4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
가. 위   치: 여수시 주삼동 604번지 일원

나. 면   적: 43,253.2㎡(1단계 사업시행구역 39,342.2㎡ , 2단계 존치구역 3,911㎡)

5. 사업시행기간(변경없음): 2010. 3.25.~2025. 6.30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(변경없음): 게재생략

7.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: 게재생략

8. 국 ․ 공유지 관리처분계획(변경없음): 게재생략

9.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10.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(변경없음): 게재생략

11. 관계도서는 여수시 도시계획과(659-4013) 및 이일산업(주) 현장사무실(061-691-2134)에 비치

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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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 고시 제2025-214호

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｣

제17조, 제19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「토지

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「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」제2조에 따라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

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. 5. 1.

여    수    시    장

1. 사업의 명칭: 액화질소 저장탱크 증설사업

2.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

가. 성 명: DIG에어가스(주) 대표 오규석

나. 주 소: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, 20층(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)

3. 사업의 목적 및 개요

가. 사업의 목적: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질소가스 공급을 목적으로 공장부지 조성

나. 사업의 개요: 부지조성 1,070㎡

4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: 전라남도 여수시 월하동 676번지

나. 면 적: 1,070㎡

5. 사업시행기간

가. 착수예정년월일: 2025. 5.(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)

나. 준공예정년월일: 2026. 6.30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

연번 위  치 지 번 지 목 지 적(㎡) 신청면적(㎡)
소 유 자

비고
주   소 성명

1 월하동 676 장 10,990.7 1,070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
20층(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) DIG에어가스(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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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

■ 가스공급설비 결정 변경 조서

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
면    적(㎡) 최초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

신설 6 가스공급설비 월하동 676번지 일원 - 증) 1,070 1,070 -

■ 가스공급설비 결정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 경  사  유
6 가스공급설비  ∘ 가스공급설비 신설

  - 면적 : 1,070㎡
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가스공급설비(저장시

설) 설치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
8.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(☎061-659-4011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며,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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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 고시 제2025-220호

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통지

｢지방세기본법｣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·제7조의 규정에 따라

수출기업인‧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‧특별재난지역 소재 

납세자에 대해 2025년 종합소득(확정신고)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

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.

2025. 4. 30.

여 수 시 장

1.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

 1) 납부기한 직권연장

대 상 자

수출기업인‧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
유족‧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

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그 외 일반납세자

연 장 기 간 2개월 3개월

연장된 납부기한 2025. 9. 1. 2025. 9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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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)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(상세)

구 분 세 부  내 용 제외대상

수출
기업인

･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% 이상인 중소

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

･관세청･KOTRA 선정 수출 중소기업으로 

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

금융소득 

2천만원 

초과자 

제외

제주항공 
여객기 사고

･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

특별
재난지역
소재
납세자

･ (제주항공 여객기 사고) 전남 무안군

･ (전투기 오폭 사고) 경기 포천군 이동면

･ (산불 피해 지역) 경남 산청군‧하동군, 경북

안동시‧의성군‧청송군‧영양군‧영덕군, 울산 울주군

2.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한 신청연장

 ○ 신고·납부기한 신청연장

대 상 자

･매출 감소, 대미 관세 피해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

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

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

연장된 신고기한 ･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

연장된 납부기한 ･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

3. 국세청으로부터 신고·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, 해

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

을 알려드립니다.

4.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

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세정과(☎061-659-3588)로 문의

하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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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 고시 제2025 – 225호

작금항 어촌뉴딜300사업

시행계획 2차(총괄) 수립 고시

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‘작금항 어촌뉴딜300사업(2022)’에 대하여  

「어촌·어항법」제47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

시행계획 2차(총괄)를 아래와 같이 수립 고시합니다.

2025년  5월  1일

    여    수    시    장

1. 사 업 명: 작금항 어촌뉴딜300사업

        

2. 사업목적 

  어업인 작업 편의 및 조업 안전을 위한 계류 및 기능편익시설의 확충과 

더불어 마을정주여건 개선,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다각화로 모두가 

잘살고 머물고 싶은 작금항(마을) 조성

3. 사업위치: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일원(작금항)

4. 사업기간: 2022년 ~ 2025년

5. 사 업 비:  7,754백만원(국비 5,428, 지방비 2,3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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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사업내용

구분
기본계획

(2022.11.07)

시행계획

(1차)

(2023.10.31)

시행계획

(2차)_금회

(2025.05.01.)

시행계획

(잔여_설계중)

비

고

공통

사업

- 선착장 연장

- 부잔교 설치

- 안전난간 설치

- 공중화장실 설치

- 선착장 연장

- 안전난간 설치

- 선착장 연장

- 안전난간 설치

- 공중화장실 설치

- 부잔교 설치

[사업제외]

특화

사업

- 상가보행로 및 해안보

행로 조성

- 해안도로 안전시설

- 파제벽 특화정비

- 몽돌해변 공간정비

- 관광편의시설

- 마을안길 안전시설정비

- 마을공동 분리수거장

- 보호수쉼터 조성

- 다목적복합센터조성

- 몽돌해변 

  공간정비

- 상가보행로 및 해안보

행로 조성

- 해안도로 안전시설

- 파제벽 특화정비

- 몽돌해변 공간정비

- 관광편의시설

- 마을안길 안전시설정비

- 마을공동 분리수거장

- 보호수쉼터 조성

- 다목적복합센터조성

-

S/W

사업

- 역량강화

- 지역협의체 운영 등
-

- 역량강화

- 지역협의체 운영 등
-

기타
- 위탁비(수수료)

- 설계비 등
-

- 위탁비(수수료)

- 설계비 등
-

  ※ 세부내역 : 붙임 참조

7. 사업시행자 : 여수시장(위탁시행자 :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)

      

8. 기타사항

  - 관련 서류는 여수시청 섬발전지원과(☎ 061-659-2287)와 한국농어촌

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(☎061-740-1174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그 

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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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 시행계획 세부내역

구
분

기본계획 시행계획(1차) 시행계획(2차)_금회 잔여(설계중)
비고

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량 사업비
(백만원)

사업량 사업비
(백만원)

사업량 사업비
(백만원)

증감액 사업량 사업비
(백만원)


공
통
사
업

어항시설
정비 계류시설

선착장 연장
(해수소통구 포함)

L=85m
(B=10m)

3,269.0
L=85m
(B=8m)

3,400.0
L=85m
(B=8m)

3,191.3 ▲ 208.7

부잔교설치
(PE+파일고정식)

L=40m
(A=200㎡)

311.0 - - - - -
사업

제외

안전시설
정비 안전시설 안전난간 설치

(조명기구 포함) L=170m 43.0 L=821m 298.7 L=170m 46.5 ▲ 252.2

기항지
개선

여객편의
시설 공중화장실 설치

1개소
(A=21.76㎡)

67.0 - -
1개소

(A=21.76㎡)
129.2 62.2

 소계 3,690.0 3,698.7 3,367.0


특
화
사
업

관광진흥 경관개선

상가보행로 조성
(도막포장 및 표지병)  L=350m 54.0 - - L=83m 19.3 ▲ 34.7

해안보행로 조성
(도로포장 및 안내시설) L=440m 147.0 - - L=83m 23.3 ▲ 123.7

해안도로 안전시설 1식 15.0 - - 1식 4.0 ▲ 11.0

파제벽 특화정비
(파도막이 정비) L=575m 63.0 - - L=450m 62.6 ▲ 0.4

관광진흥 관광레저
몽돌해변 공간정비 1식 284.0 1식 208.3 1식 56.6 ▲ 151.7

관광편의시설 1식 15.0 - - 1식 6.4 ▲ 8.6

정주개선
마을정비 마을안길 

안전시설정비 L=600m 247.0 - - L=296m 69.0 ▲ 178.0

주거개선 마을공동 분리수거장 1개소 25.0 - - 1개소 12.0 ▲ 13.0

정주개선 문화복지 보호수쉼터 조성 1식 75.0 - - 1식 35.5 ▲ 39.5

관광진흥
정주개선

관광레저
문화복지

다목적 복합센터조성
(소득+공공) A=404.75㎡

1,399.0
<125.0>

- - A=465.34㎡
2,339.0

<125.0>
940.0

 소계
2,324.0
<125.0>

208.3
<->

2,627.7
<125.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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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
분

기본계획 시행계획(1차) 시행계획(2차)_금회 잔여(설계중)
비고

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량 사업비
(백만원)

사업량 사업비
(백만원)

사업량 사업비
(백만원)

증감액 사업량 사업비
(백만원)


S
W
사
업

역량강화

교육 교육 및 인력양성 1식 128.0 - - 1식 128.0 -

컨설팅
운영관리 및 
지역활성화

1식 94.0 - - 1식 94.0 -

홍보 지역홍보 1식 78.0 - - 1식 78.0 -

지역협의체 운영비 1식 36.0 - - 1식 36.0 -

고용창출 사무장채용 1식 54.0 - - 1식 54.0 -

 소계 390.0 - - 390.0


사
업
지
원

위탁비 수수료 1식 552.0 - - 1식 552.0 -

설계비
기본·시행계획수립 1식 250.0 - - 1식 250.0 -

기본 및 실시설계 1식 548.0 - - 1식 567.3 19.3

  소계 1,350.0 - 1,369.3

총사업비(+++) 7,754.0
<125.0>

3,907.0
<->

7,754.0
<125.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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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 고시 제2025-226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

승인(신고 수리) 고시

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

제20조 제5항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(신고 수리) 

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 5월  1일

여   수   시   장

-  다      음  -

 끝.

승인
(신고)
번호

승인
(수리) 
일자

피허가자
공사내용

착수예정일
(준공예정일)성명 주소

2025
-00015

2025.
4. 28.

심의섭
전라남도 여수시 

상암로 275
콘크리트 포장 및 철골휀스 

설치
2025. 5. 1. 

(2025. 5. 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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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 공고 제2025-1459호

여수시 택시자문위원회 위원 모집 재공고

 「여수시 택시자문위원회 운영 규정」 제3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모집

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미리 알려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후보자를 모집하고자 

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

합니다.

2025년  5월  1일

여  수  시  장

1. 모집기간 : 2025. 5. 1. ~ 5. 15.(15일간)

2. 모집인원 : 5명 이내

3. 위원역할 : 여수시 택시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함

 ◦ 택시 인가․면허 및 증차에 관한 사항

 ◦ 택시부제 운영 및 표시에 관한 사항

 ◦ 전액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 ◦ 기타 택시운송사업과 관련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. 모집인원 및 자격기준

 ◦ 시민단체대표 및 교통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5명 이내

5. 선정방법 : 서면심사 후 적격자 선정

6. 선정기준 

 ◦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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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전문분야․기관 단체별로 적정 인원을 내실 있게 구성

 ◦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여성 신청 적격자 우선 선정

    ※ 동일단체(소속) 복수 위원 접수 및 선정 지양

7. 대상자 선정 통보 : 2025. 5. 20.한 (※선정된 자에 한해 개별통보)

8. 접수장소  : 여수시 교통과(☎061-659-4129)

             〔여수시 시청로 1(학동), 교통과〕

9. 접수방법  : 직접 방문, 우편(등기우편으로‘25.4.29.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
10. 제출서류 : 여수시 택시자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신청서(자격증명서류 

포함) 및 이력서 각 1부

11. 기타 참고사항

 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 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.

 ◦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 수당을 지급 합니다.

 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교통과(☎061-659-4129)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

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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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 택시자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 신청서

접수 번호 

성 명 한글 :
한자 : 연 락 처

자택 :
휴대폰 :

생년월일
(성별 ) (남, 여)

주 소

직 업
(구체적으로 기재)

직장소재지

직    종

소속/단체

각종 위원회
참여경력

위원회명 직  위 기  간 비  고

. . ～ . .

기타 특기사항

위와 같이 「여수시 택시자문위원회」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지원 신청

하오며,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5년   5월    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날인)

여수시장 귀 하

붙임 : 1. 이력서(사진 부착) 1부
2. 자격증명 서류 1부

신청 수수료 : 없음

※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: 동의 □ 동의하지 않음 □
- 수집한 개인정보는 위원회 구성ㆍ운영이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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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      진

이 력 서

성   명 (한자) :

생년월일 년      월     일 (만    세)

등록기준지

주       소

년     월     일 학    력    사    항 학 교 명

년     월     일 경    력    사    항 기 관 명

년     월     일 포 상 및 형 벌 사 항 기 관 명

이력서의 모든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.

2025년   5월    일

작 성 자 : (서명/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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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 공고 제2025-1460호

2025년 양식시설 현대화(융자)사업

사업대상자 모집 공고
   

   2025년 양식시설 현대화(융자)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자 

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2025년 5월 16일까지 

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4. 5. 1.

여 수 시 장 

Ⅰ. 사업개요

  □ 사업목적

    ❍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

면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

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

  □ 지원내용

    ❍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(소모품 제외)

       - 양식어업별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(별표 1)

       -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

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

       - 어업인 주택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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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□ 융자금 지원 규모

    ❍ 총모집금액 : 401,250천원(융자금 321,000천원, 자부담 80,250천원)

    ❍ 지원한도

구   분
지원한도

총사업비 융자지원 본인부담

신  설 80억원이하 64억원이하 16억원이하

증설 또는 개보수 50억원이하 40억원이하 10억원이하

  □ 융자금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

    ❍ 융자 80%(연리 1%, 3년거치 7년분할상환), 자담 20%

Ⅱ. 신청자격 요건 및 제외대상 

  □ 지원자격

    ❍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

    ❍ 기존 양식시설을 증·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

    ❍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

    ❍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%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

  □ 제외대상

    ❍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

    ❍ 「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」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

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

    ❍ 양식산업발전법,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

면허, 허가가 취소된 자

    ❍ 뱀장어 기존 양식시설 면적의 확장 및 창업 등 신규 사업자. 다만, 동아

시아 실뱀장어 자원보호 차원에서 기존 양식장 개보수에 한하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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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❍ 최근 5년내 정부지원사업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자

    ❍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

「수산생물질병관리법」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

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

    ❍ 사업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미착수로 교체되어 포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

중도 사업포기 자는 차후연도 사업신청시 3년간 지원 제한

    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

하지 않은 경영체는 지원 제외. 다만, 신규로 허가 등을 받아 양식, 종

자생산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

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어업경영

체 등록확인서 제출

    ❍ 전복산업의 수급안정 및 전복가두리 신규면허 제한에 따라 전복해상가두리 

신규제작 사업자. 다만, 전복해상가두리 노후시설 교체 사업에 한하여 지원

Ⅲ.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및 제출서류

  □ 선정절차

    ❍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융자지원규모 등 결정

    ❍ 사전 수요조사 신청자 우선순위 배정

  □ 제출서류

    ❍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- 별지3호 서식

    ❍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(대출기관발급) - 별지 4호 서식

       - 금융거래 확인서

       - 자부담 확보 증명

       - 사업 견적서

       -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(신규로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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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추후 제출)

       - 양식관련 면허증·허가증 사본

       - 육상해수양식 신축 및 수산종자생산업 증축 시 부지확보증명

    ❍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 - 별지5호 서식

    ❍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- 별지11호 서식

    ❍ 보조 및 융자 사업 이력서

        (50백만원 이상 신청 시 10백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)

Ⅳ. 사업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    □ 신청기간 : 2025. 5. 1. ~ 5. 16. (16일간)

    □ 신청방법 : 여수시청 어업생산과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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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수시 공고 제2025-1462호]

도로 지정 공고

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384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「건축법」제2

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

지정․공고합니다.

2025. 5. 1.

여  수  시  장

1. 위    치 :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384번지

2. 도로면적 : 249㎡

3. 도로길이 : 48.8m

4. 도 로 폭 : 5.1m

5.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

소재지 지번 지목
면   적(㎡)

비 고 
공부면적 지정면적

계

화양면
이천리 384 전 3,000 249

6. 관련도서 : 별첨참조

[별 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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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 공고 제2025-1463호

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공     고
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

제3조의 규정에 의한 2025/2026년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을 

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양식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「양식산업발전

법시행령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양식업면허 

우선순위결정 신청서를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2025/2026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및 양식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신청 ◆

 1. 2025/2026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: 별첨(도면은 시, 읍, 면 비치 열람)

  2. 공고기간 : 2025. 5. 1. ∼ 5. 30.

  3. 양식업면허우선순위결정 신청기간 : 2025. 5. 20.∼ 5. 30.

  4. 양식업면허우선순위결정 신청서 접수기관 : 여수시 어업생산과 

  5. 양식업면허우선순위결정 신청시 구비서류

    가. 양식업면허우선순위 결정 신청서(어업생산과 비치)

    나.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(수산기술자에 한함)

    다.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면허증 및 양식업허가증

       (양식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)

    라.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양식업에 종사한 자에 한함)

    마.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(법 제22조제5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)

    바. 여권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    사. 공증인 각서(양식업면허에 조건이 부여된 경우 공증각서 첨부,

                   여수시 어업생산과 문의 659-3931)

    ※ 유효기간 만료, 이설, 신규(품종 변경) 지분권자는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행정정보공동

이용사전동의서 구비 제출(어촌계는 총회 의사록 사본 첨부)

   붙임  2025/2026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1부. 

2025.   5.   1.

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여 수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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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3. 2. 3.>

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

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20일

신청인

성명(명칭) 생년월일

(법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)

국적

주소

배우자 

및 직계

비속

성명 생년월일

성명 생년월일

성명 생년월일

성명 생년월일

개발

계획

내용

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

양식수산물

수면의 번호

      제            호

수면의 면적 및 수심

면적:              ha

수심:              m

수면의 위치

 「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및 「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양식

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을 신청합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신청인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  여수시장 귀하

첨부서류

 1.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

  가. 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10조 각 호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

본(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) 1부

  나.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 면허증 또는 양식업 허가증 사본(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

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) 각 1부

  다.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) 1부

  라.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(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양

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만 해당합니다) 각 1부

 2.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제1항제6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

  가.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53조에 따른 외해양식 시험양식업의 추진 내용 및 결과(「양식산업발

전법」 제15조제2항제2호의 자만 해당합니다)

  나. 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에 있는 양식장의 외해 이설 계획(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5조제2항제3

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합니다)

  다.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

수수료 
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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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 : 건, ha)

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

총  계  47 401.99 45 391.70 2 10.29 

패류양식 합계 37 269.90 37 269.90 - - 

바닥식
(살포식)

소계 31 233.40 31 233.40 - - 

새고막 계 20 174.60 20 174.60 - - 

화정 여자 1       1 8.00 1 8.00 재개발 제11020호 기간만료

율촌 봉전 2       1 10.00 1 10.00 재개발 제11021호 기간만료

소라 복산 3       1 12.00 1 12.00 재개발 제11023호 기간만료

화정 여자 4       1 10.00 1 10.00 재개발 제11024호 기간만료

화정 만월 6       1 4.60 1 4.60 재개발 제11029호 기간만료

개발유형 사유(조건)

2025~2026년 면허양식장·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내역

[여수시]

어업별 양식방법 품종별 수면위치
도면
번호

승인신청 승   인 불 승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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율촌 봉전 7       1 10.00 1 10.00 재개발 제11037호 기간만료

율촌 봉전 8       1 10.00 1 10.00 재개발 제11038호 기간만료

화정 여자 9       1 10.00 1 10.00 재개발 제11039호 기간만료

화정 여자 10     1 5.00 1 5.00 재개발 제11045호 기간만료

소라 사곡 12     1 10.00 1 10.00 재개발 제11047호 기간만료

화정 여자 16     1 10.00 1 10.00 재개발 제11052호 기간만료

화양 이천 17     1 4.00 1 4.00 재개발 제11053호 기간만료

율촌 봉전 26     1 9.00 1 9.00 재개발 제11063호 기간만료

율촌 봉전 27     1 10.00 1 10.00 재개발 제11064호 기간만료

율촌 봉전 28     1 10.00 1 10.00 재개발 제11065호 기간만료

화정 여자 32     1 5.00 1 5.00 대체개발
양식업권 제11293호의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빨라
화정 적금에서 화정 여자 지선으로 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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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정 상화 34     1 5.00 1 5.00 대체개발
양식업권 제11735호의 생산량 저하로 어촌계 소
득 증대를 위해 화정 상화에서 화정 상화 상계
도 지선으로 이설

화양 장수 45     1 2.00 1 2.00 신규개발
양식업권 제11416호 패류양식(수하식) 포기하
고  패류양식(바닥식)으로 신규개발

화정 여자 62     1 15.00 1 15.00 신규개발
수산인 단체 소득증대 및 신규 어업인 진입을
위한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개발

화정 여자 63     1 15.00 1 15.00 신규개발
수산인 단체 소득증대 및 신규 어업인 진입을
위한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개발

피조개 계 10 55.00 10 55 - - 

화양 안포 11     1 10.00 1 10.00 재개발 제11046호 기간만료

돌산 평사 13     1 5.00 1 5.00 재개발 제11048호 기간만료

돌산 평사 14     1 5.00 1 5.00 재개발 제11049호 기간만료

경호 넓도 20     1 5.00 1 5.00 재개발 제11057호 기간만료

경호 넓도 21     1 4.00 1 4.00 재개발 제11058호 기간만료

경호 넓도 22     1 7.00 1 7.00 재개발 제11059호 기간만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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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호 넓도 23     1 5.00 1 5.00 재개발 제11060호 기간만료

경호 소경 24     1 4.00 1 4.00 재개발 제11061호 기간만료

경호 초도 25     1 5.00 1 5.00 재개발 제11062호 기간만료

화정 여자 31     1 5.00 1 5.00 대체개발
양식업권 제11226호 오천동 모사금 주변 대형상
선과 인접하여 화정면 여자 지선으로 이설

바지락 계 1 3.80 1 4 - - 

돌산 금성 48     1 3.80 1 3.80 신규개발
양식업권 제11871호 해조류양식(수하식) 포기
하고 패류양식(바닥식)으로 위치변경하여 신규
개발

수하식
(수하연식)

소계 6 36.50 6 37 - - 

홍합 계 4 24.50 4 25 - - 

경호 대경 5       1 8.00 1 8.00 재개발 제11026호 기간만료

돌산 굴전 29     1 10.00 1 10.00 재개발 제11868호 기간만료

돌산 평사 30     1 4.50 1 4.50 대체개발
양식업권 제11176호 수심이 얕아 홍합양식 적지
로 위치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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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산 율림 40     1 2.00 1 2.00 대체개발
양식업권 제11273호의 생산량 저하로 어촌계 소
득 증대를 위해 돌산 율림 지선에서 바깥으로
이설

굴 계 2 12.00 2 12 - - 

돌산 금봉 19     1 10.00 1 10.00 재개발 제11055호 기간만료

돌산 율림 41     1 2.00 1 2.00 대체개발
양식업권 제11734호의 생산량 저하로 돌산 우두
에서 돌산 율림 지선으로 이설

어류등양식 합계 6 32.09 4 22 2 10 

가두리식
(가두리식)

소계 3 6.80 3 7 - - 

어류 계 3 6.80 3 6.80 - - 

경호 송도 15     1 0.90 1 0.90 재개발 제11051호 기간만료

돌산 군내 18     1 0.50 1 0.50 재개발 제11054호 기간만료

돌산 군내 33     1 5.40 1 5.40 대체개발
양식업권 제11449호의 수심이 얕아 어장 현실화
위한 각도 변경

수하식
(연승식)

소계 3 25.29 1 15 2 10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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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만둥이 계 3 25.29 1 15 2 10 

화양 나진 42     1 4.29 1 4.29 신규개발
기존 마을어업 면허 구역이 아닌 다른 수면으로
이동하는 경우 신규개발 곤란

화양 용주 43     1 6.00 1 6.00 신규개발
기존 마을어업 면허 구역이 아닌 다른 수면으로
이동하는 경우 신규개발 곤란

화양 나진 47     1 15.00 1 15.00 신규개발
양식업권 제11764호 패류양식(바닥식) 포기하
고 어류등양식(수하식)으로 신규개발

해조류양식 합계 4 100.00 4 100.00 - - 

수하식
(부류망홍)

소계 4 100.00 4.00 100.00 - - 

김 계 4 100.00 4 100.00 - - 

삼산 대바위 36     1 25.00 1 25.00 대체개발
양식업권 제11966호 시군간 경계에 따른 위치
조정

삼산 대바위 37     1 25.00 1 25.00 대체개발
양식업권 제11967호 시군간 경계에 따른 위치
조정

삼산 대바위 38     1 25.00 1 25.00 대체개발
양식업권 제11968호 시군간 경계에 따른 위치
조정

삼산 대바위 39     1 25.00 1 25.00 대체개발
양식업권 제11969호 시군간 경계에 따른 위치
조정

*김양식 신규개발 신청 건 별도 통보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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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 공고 제2025-1464호

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공    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공     고
 「수산업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

규정에 의한 2025/2026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

공고하오니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「수산업법시행령」 제5조, 같

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신청서를 

신청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2025/2026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및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신청 ◆

 1. 2025/2026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: 별첨(도면은 시, 읍, 면 비치 열람)

  2. 공고기간 : 2025. 5. 1. ∼ 5. 30.

  3.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 신청기간 : 2025. 5. 20.∼ 5. 30.

  4.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 신청서 접수기관 : 여수시 어업생산과(659-3931) 

  5.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 신청시 구비서류

    가. 어업면허우선순위 결정 신청서(어업생산과 비치)

    나.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(수산기술자에 한함)

    다.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및 어업허가증

       (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)

    라.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어업에 종사한 자에 한함)

    마.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(법 제29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)

    바. 여권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    사. 공증인 각서(어업면허에 조건이 부여된 경우 공증각서 첨부)

    ※ 어촌계는 총회 의사록 사본 첨부

   붙임  2025/2026년 어장 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1부. 

2025.   5.   1.

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여 수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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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수산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

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20일

신청인

성명(명칭)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)

국적

주소

배우자 및 

직계비속

성명 생년월일

성명 생년월일

성명 생년월일

성명 생년월일

개발계획

내용

어업의 종류

포획물ㆍ채취물

수면의 번호

                    제            호

수면의 면적 및 수심

면적:              ha

수심:               m

수면의 위치

  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면허의 우선

순위 결정을 신청합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신청인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 여수시장 귀하

첨부서류

1. 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10조 각 호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

는 서류 사본(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) 1부

2.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(어업의 면허 또는 

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) 1부

3.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) 1부

4.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외국인 또는 외국법

인만 해당합니다) 1부

수수료 

없음

담당 공무원 

확인사항
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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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 : 건, ha)

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

마을어업 합계 24 535.92 22 509.92 2 26.00 

도수 등 계 24 535.92 22 509.92 2 26.00 

정착성
수산 동식물

계 24 535.92 22 509.92 2 26.00 

돌산 우두 1       1 7.40 1 7.40 재개발 어업면허 제10219호 기간만료

율촌 반월 2       1 30.30 1 30.30 재개발 어업면허 제10220호 기간만료

화정 여자 3       1 21.90 1 21.90 재개발 어업면허 제10221호 기간만료

화정 여자 4       1 10.00 1 10.00 재개발 어업면허 제10222호 기간만료

율촌 봉전 5       1 44.40 1 44.40 재개발 어업면허 제10223호 기간만료

율촌 봉전 6       1 53.60 1 53.60 재개발 어업면허 제10224호 기간만료

개발유형 사유(조건)

2025~2026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내역

[여수시]

어업별 양식방법 품종별 수면위치
도면
번호

승인신청 승   인 불 승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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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산 서도 7       1 23.60 1 23.60 재개발 어업면허 제10225호 기간만료

삼산 덕촌 8       1 48.80 1 48.80 재개발 어업면허 제10226호 기간만료

삼산 거문 9       1 3.80 1 3.80 재개발 어업면허 제10227호 기간만료

삼산 거문 10     1 11.00 1 11.00 재개발 어업면허 제10228호 기간만료

삼산 대동 11     1 48.00 1 48.00 재개발 어업면허 제10229호 기간만료

삼산 진막 12     1 11.70 1 11.70 재개발 어업면허 제10230호 기간만료

삼산 진막 13     1 21.50 1 21.50 재개발 어업면허 제10231호 기간만료

삼산 의성 14     1 21.00 1 21.00 재개발 어업면허 제10232호 기간만료

삼산 의성 15     1 17.80 1 17.80 재개발 어업면허 제10233호 기간만료

삼산 손죽 16     1 26.60 1 26.60 재개발 어업면허 제10234호 기간만료

삼산 손죽 17     1 26.00 1 26.00 재개발 어업면허 제10235호 기간만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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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산 손죽 18     1 52.00 1 52.00 재개발 어업면허 제10236호 기간만료

돌산 우두 19     1 11.40 1 11.40 재개발 어업면허 제10237호 기간만료

돌산 작금 20     1 5.62 1 5.62 재개발 어업면허 제10238호 기간만료

화정 적금 21     1 1.50 1 1.50 재개발 어업면허 제10239호 기간만료

돌산 봉양 22     1 7.00 1 7.00 신규개발
신규개발 필요성 낮음(구체적인 귀어·귀촌 유치

계획 및 미수립)

화양 옥적 23     1 12.00 1 12.00 신규개발

귀어·귀촌인 유치에 따른 신규개발 필요성 인정

(면허기간 5년으로 하되 계원수 20% 증원시 연
장 가능, 마을어장 이용, 관리 활성화 시범사업
적극 협조 조건)

화정 자봉 24     1 19.00 1 19.00 신규개발
신규개발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
지 아니함

*김양식 신규개발 신청 건 별도 통보 예정


